
 

 

1 

 
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60 KT&G 서대문타워 10층  T. 02-6200-1600 F. 02-6200-0800 E. master@jipyong.com 

순천 | 부산 | 상해 | 호치민시티 | 하노이 | 프놈펜 | 비엔티안 | 자카르타 | 양곤 | 모스크바 | 테헤란 

▌최신 법령▐ 

 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

 
1. 주요 내용 

 

가. 도급인인 사업주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

장소 추가 

도급인인 사업주가 도급사업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과 건강보호를 강화하

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에 양중기 또는 철도차량에 의한 충돌 또

는 협착(狹窄)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가 추가되었습니다. 

 

나.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총칭명(總稱名) 공표 

영업비밀보호 등의 목적으로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보호가 필요한 경우 지금까지는 해

당 화학물질의 명칭 대신 상품명으로 공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식별가능성을 높이

기 위하여 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총칭명(總稱名)으로 공표하

도록 하였습니다. 

 

2. 다운로드 :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2017. 1. 2. 시행)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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